
2017 고용·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실시 공고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

제44조제3호에 의거하여 2017년도 고용·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

공고합니다.

분 접수기간 교육일자 지방회 교육장소

1기 교육 2.27(월)∼3.3(금) 3.30(목) 서울‧중부 한국세무사회관

2기 교육 4.24(월)∼4.28(금) 5.22(월) 서울‧중부 한국세무사회관

3기 교육 7.31(월)∼8.5(금) 9.5(화) 서울‧중부 한국세무사회관

4기 교육 9.18(월)∼9.22(금)

10.10(화) 대구 대구지방세무사회관

10.13(금) 부산 부산지방세무사회관

10.16(월) 광주 광주지방세무사회관

10.17(화) 대전 대전지방세무사회관

10.27(금) 서울‧중부 한국세무사회관

1. 교육대상

  「세무사법」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중 교육을  

    신청한 자

2. 제출서류 : 없음

3. 교육내용 

 가. 교육과목 :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(2시간),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(2시간), 

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(3시간),

보험사무 대행기관 준수사항(1시간) 

 나. 교육시간 : 09:30∼18:30(8시간)

 다. 교육대상 : 등록 세무사(사무장 및 직원 불가, 신분증 또는 세무사증 지참)

 라. 교 육 비 : 무료(비회원은 56,000원 납부)

 마. 교육일정

  바. 접수처 및 신청방법 :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(교육당일 접수불가)

  사. 교육운영

- 출결관리 방법 : 입실시 신분확인 및 온라인 출결입력 후 교육참석 확인증 수령, 퇴실 시 제출

- 교육접수는 선착순 마감이며, 교재는 교육 참석 회원에 한해 현장제공 

- 인가교육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지정좌석제 운영

- 이수시간이 부족할 경우 교육이수 확인증이 교부되지 않으니 교육시간 엄수

- 교육은 접수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함

- 각 기수별 교육접수인원이 60명 이하인 경우 차기로 이월할 수 있음

  아. 기타사항

    - 세무법인의 경우 교육이수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신청 가능함

    - 교육신청하시고 부득이하게 사정상 교육을 불참하시는 회원은 반드시 우리회 회원

      서비스팀에 전화로(02-521-9457) 교육취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  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(02-521-9457～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12월 16일

한 국 세 무 사 회

      회 장  백  운  찬


